
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7] <개정 2026. 6. 11.>

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(제45조의2제2항 관련)

 1. 검사시기

  가. 고압가스제조자

    생산공장에서 보관 중인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

상

  나. 고압가스 수입업자

    영 제15조의3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

도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분기별 1

회 이상

 2. 시료채취와 시험방법

  가. 검사시료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(KS)[이하 "한국산업표준

(KS)"이라 한다)의 시료채취방법에 준해서 채취한다.

  나. 시험방법

    1)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(KS)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산업표

준(KS)에서 정한 것보다 개선된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따

를 수 있다.

    2) 한국산업표준(KS)에 시험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

이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른다.

 3. 검사결과의 처리

  가.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

    1) 검사 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

합격, 맞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,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결과

를 해당 고압가스 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
    2)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해당 고압가스의 판매나 

인도를 중지하고,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(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

가스는 제외한다)를 회수하며, 보관 중인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 보정 등의 조

치를 마련해야 한다.

    3) 품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



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  나.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고압가스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

품질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정상,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로 각

각 판정한다.

  다.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은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2호의3서

식의 기록대장에 기록하고, 이를 각 시료별 품질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간 보존

하여야 한다.

  라. 품질검사기관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적은 별지 제32호의4서식에 따른 품질검사

실적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4. 그 밖의 사항

   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
